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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에서 수출은 년 이후 대체로( ) 2003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년도에 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2010 787

대비 증가하였다 한편 수입도 증감하는 가운데 년도 백만39% . 2010 4,323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대비 약 증가하였다 년 기준 수출에18% . 2010 ,

비해 수입이 배의 규모로 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지난5.5 .

년간 수출은 약 배 수입은 배 이상 증가하였다10 4 , 2 .

중국의 식품유형 분류는 국내에 비해 포괄적인 분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식품유형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기준규격은 유해성분들 위주로,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는 항목들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이 중요하다.

중국은 식품안전법 수출입상품검사법 등에 따라 식품수출 시 통과,◦

절차등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복잡한 규정과 통관처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수출할 중국기업을 통해 현지 통관기관의 기준을

사전에 정보수집하여 진행 할 필요가 있다.

국내와 중국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차이에 따른 수출 부적합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수출국과의 적극적 무역 협상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 법 개정등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부적합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가 없어 수출기업에 개별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업에서도 자료의 성격상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므로 향후 수출 부적합 사례에 대한 통계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

집계하여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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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 관련한 유해물질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 의, ((ISO, HACCP, GMP )

활성화가 필요하다

금번 과제를 수행한 결과 국내와 주요 수출 대상국 미국 중국 일본 의, ( , , )◦

식품 유형별 식품첨가물 제도의 비교 식품첨가물 구축 등의 결과는, DB

국내의 식품 수출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시 신속한 대응으로 수출을

효율화하여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수출대상국과 대상 식품유형도 확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과제의 도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당 과제

수행의 결과는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장기적으로 국가,

수출 진흥 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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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 단계1.

연구 추진 단계1.1

연구 내용1.2

조사대상 가공식품 선정◦

수출국의 수입관리제도 조사◦

가공식품 품목별 식품 첨가물 관련 법규 정보수집◦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및 식품안전정보 사건 사고 조사◦ ․

수출국 대상 번역자료 및 보고서에 대한 확인 절차◦

연구 방법1.3

조사대상 가공식품 선정1.3.1.

조사대상 식품유형은 주요 수출국 미국 일본 중국 에 대한 식품유형별, ( , , )◦

수출액 매출대비 수출비중 해외 수출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

식품을 조사하여 개 가공식품 및 식품유형을 차로 선정하였다1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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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선정 가공식품 및 식품유형을 중심으로 국내 주요 식품제조업체의1◦

수출 주력 식품유형 기업별 주요 관심 식품첨가물 수출시 애로사항 등의, ,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설문조사1)를 실시하였다.

주요 수출대상국 별 가공식품을 분류하는 체계가 상이하여 국내의 가공식품◦

분류기준으로는 조사 범위 및 분량이 방대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공업협회 단국대학교 관련 연구원이 최종, 품목선정 회의에 참석,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하여 개 가공식품 개 식품유형을15 , 33

조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가공식품별 식품유형의 수출액-

수출대상국 수출시 통관 부적합사례 여부-

해외수출 식품기업 대상 수출 주력 식품유형 수요조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적 수출 장려 대상 식품유형-

국가별 자료의 수집 및 식품첨가물 화 작업1.3.2 DB

한국과 중국의 식품유형을 조사하여 비교하고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의 기준 및 규격을 조사하여 구축을 위해 엑셀로 입력하였다DB .

중국◦ 자료에 대해 단국대학교 중국 교포가 참여연구원으로 초벌 번역을

진행하고 단국대학교에서 차 검토 하였고 차는 보고서 초안 및 번역1 2

자료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서 가제본에 대한 내용 확인

및 검증을 단국대학교와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차 검증을 하였다3

◦이상 번역자료 및 보고서 내용을 회 확인하였으나 오류가 있을 수3

있으므로 이용자가 각주의 해당 국가 웹사이트와 부록에 첨부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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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허용기준 및 금지첨가물 활용2. Data base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개국의 식품첨가물 현황을 품목코드 품목명, , , 4 , ,◦

물질코드 물질명과 함께 비교 제시하여 향후 식품 첨가물 관련 정보, ,

검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임

식품명의 정의 및 사용기준 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 「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호 식품의 기준( 2010-33 , 2010.5.18),」 「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호( 2010-11 , 2010.9.10),」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 호( 2010-16 , 2010.12.17)」

및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의 적용범위 식약청 첨가물 정보방(「 」

홈페이지 등을 참고로 하여 기재하였음, 2011.5.10) .

본 보고서의 내용과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의 내용이 상이할◦ 「 」

경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을 근거로 하여야 함.「 」

국가별 식품첨가물 허용량 비교 표기법에 대한 설명◦

한국1.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식품첨가물의 경우 검사- :①

항목에서 제외되며 지정 외 첨가물 을 뜻함‘ ’(Negative System)

기준 없음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 기준이:②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한 없음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③

사용함에 있어 사용량에 대한 제한 기준이 없는 경우

금지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없는:④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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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

허가요망 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FDA : CFR Code①

없으나 사용을 원할 경우 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FDA

해당 제품에 한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

기준 없음 에 등재되어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 별도의: CFR Code②

사용 기준이 없는 경우

제한 없음 에 등재되어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함에: CFR Code③

있어 사용량에 대한 제한 기준이 없는 경우

금지 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CFR Code④

일본3.

금지 품목 없음 식품첨가물 공정서 영문판 에 등재되어 있지( ) : ( , 2007)①

않은 식품첨가물이며 검출되지 않아야 하므로 금지로 표기‘ ’ (Positive

System)

기준 없음 식품첨가물 공정서에 등재되어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②

사용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제한 없음 식품첨가물 공정서에 등재되어 있어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③

있고 사용함에 있어 양적 제한이 없는 경우

금지 식품첨가물 공정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④

없는 경우

중국4.

목록 없음 국제규격을 따름 식품첨가물사용 위생표준 중화인민공화국( ) : (①

위생부 중국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 반포 실시 의; , GB 2760-2007, 2008 )

식품첨가물 목록에 없으나 국제 규격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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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에 한하여 제품 포장지에 식품첨가물 이름을

표시 라벨링 하면 사용 가능한 경우( )

기준 없음 식품첨가물사용위생표준에 등재되어 있고 해당 품목에 사용할:②

수 있으나 사용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제한 없음 식품첨가물사용 위생표준 에 등재되어 있고 모든 식품에:③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함에 있어 양적 제한이 없는 경우

금지 식품첨가물사용위생표준 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④

수 없는 경우

국가별 식품첨가물 자료 출처◦

한국 식품첨가물 자료 출처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 (KFDA)•

http://www.kfda.go.kr/fa/index.do

미국 식품첨가물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FDA)•

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

일본 식품첨가물 자료 출처 후생노동성: ( )厚生勞動性•

http://www.mhlw.go.jp/english/topics/foodsafety/foodadditives/index.html

중국 식품첨가물 자료 출처 식품 동반자넷: ( )食品伙伴网•

http://down.foodmate.net/





제 장Ⅰ





제 장Ⅰ

Copyright by aT All Rights Reserved 11

연구의 필요성1.

주요 수출국의 식품관련 규정이 상이하고 수시로 변화하여 다양한◦

식품원료와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수출과정에서 부적합 등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식품관련제도 및 절차 등의 미숙지로 인한,

통관억류 및 부적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저하되어 중장기적으로 식품 수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정보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과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제품개발 단계에서 정보 활용을 독려하여 예상되는 통관상의 문제에 사전

예방하고 국제무역 마찰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화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주요 수출국 미국 중국 일본 의, ( , , )◦

식품 수입관련 정보 특히 식품첨가물 및 부적합 사유에 대한 구축 및, DB

업데이트가 시급한 실정이다.

연구 목적2.

◦ 개 주요 가공식품별 총 개 식품유형에 대한 조사국의 식품첨가물 관련15 33

법규 정보 수집 및 식품첨가물 구축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DB

가공식품의 수출 시 상이한 식품제도 및 규제로 인한 통관상의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고

◦수출기업의 신속한 대응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수출 법규 위반 방지 및

개별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중복 노력을 최소화하며 수출 정책 및,

수출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도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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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3.

주요 수출 대상국의 관련 제도 및 정보 제공으로 수출 시 신속 대응 가능◦

주요 식품◦ 개 가공식품 개 식품유형(15 , 33 )에 대한 수출 대상국의 관련 법규

준수

식품첨가물 구축 등 정보제공으로 개별 기업의 정보수집 중복 노력DB◦

최소화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 및 수출 효율화로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수출 정책 및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수출 진흥에 기여◦

기업 및 국가의 대외 신뢰도 증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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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가공식품 선정1.

수출국별 수입관리제도 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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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 관련 법규 정보수집3.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및 원인 조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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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식품유형은 주요 수출국 미국 일본 중국 에, ( , , ) 대한 식품유형별

수출액 매출대비 수출비중 해외 수출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

식품을 조사하여 개 가공식품 및 식품유형을15 차로 선정하였다1 .

◦ 차 선정 가공식품 및 식품유형을 중심으로1 국내 주요 식품제조업체의

수출 주력 식품유형 기업별 주요 관심, 식품첨가물 수출시 애로사항,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설문조사3)를 실시하였다.

◦주요 수출대상국 별 가공식품을 분류하는 체계가 상이하여 국내의

가공식품 분류기준으로는 해당 식품유형 개 식품유형 별 식품첨가물(69 )

관련 법규 정보 등을 사업기간내에 모두 조사하기에는 조사 범위 및 양이

방대하여 조사에 애로점이 발생하였다.

◦ 년 월 일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 자문위원이 사업기간 개월2010 12 15 (9 )

동안 개 가공식품 및 식품유형을 전부 조사에 대한 보고서의 질적 저하15

문제점과 식품유형 조정 검토안을 제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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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년 월 일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공업협회2011 2 23 , ,◦

단국대학교 관련 연구원이 최종 품목선정 회의에 참석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하여 개 가공식품 개 식품유형을 조사대상으로 최종15 , 33

선정하였다.

가공식품별 식품유형의 수출액-

수출대상국 수출시 통관 부적합사례 여부-

해외수출 식품기업 대상 수출 주력 식품유형 수요조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적 수출 장려 대상 식품유형-

본 보고서에서◦ 는 주요 수출국 중 중국의 수입관련 제도 식품첨가물 및,

식품안전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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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동향1.

수출입 개요1.1

◦ 년2000 2010～ 대( )對 중국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은 표 및< 2-3>

그림 과 같다 수출은 년 이후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는< 2-2, 2-3> . 2003

추세이며 년도에 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2010 787 39%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농림수산식품 수출 총액 백만불 의(5,880 ) 13%

이상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수출비중은 일본 다음으로 높다.

한편 수입도 증감하는 가운데 년도 백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2010 4,323

전년대비 약 증가하였다 년 기준 수출에 비해 수입이 배의18% . 2010 , 5.5

규모로 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지난 년간 수출은 약 배. 10 4 ,

수입은 배 이상 증가하였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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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간 교역현황1.2

한 중 양국간 식품 관련 교역현황1.2.1.

한국과 중국 간의 주요 식품군별 교역현황은 표 와 같다 대< 2-4> . ( )對◦

중국 수출은 년도 백만 달러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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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백만 달러를 보여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수입은 대체로2010 787 39% .

백만 달러 수준을 보였으며 년 백만 달러를3,000~3,500 2010 3,568

기록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16% .

1.2.2. 주요 식품군별 한국의 대 중국( )對 수출 입 동향·

주요 식품군별 대 중국 수출 입 동향은 표 와 같다 년( ) · < 2-4> . 2010對◦

기준 농산물 수출이 백만 달러 다음으로 수산물 백만 달러446 , 231

순이었다 대 중국 주요 수출 식품은 자당 커피조제품 오징어 라면. ( ) , , ,對

등이다.

수입의 경우 대체로 백만 달러 수준을 보였으며 년, 3,000~3,500 2010◦

백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년 기준 임산물3,568 16% . 2010

수입이 백만 달러 농산물 백만 달러 수산물 백만 달러의1,228 , 1,190 , 1,095

순이었다 년 대 중국 주요 수입 식품은 문어 조기 쌀의 순이다. 2010 ( ) , , .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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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수출 시 식품군별 수출 비중은 그림 과 같다 농산물이( ) < 2-3> .對◦

전체의 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수산물이 농산물과57% 29%

수산물의 합이 전체의 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기타 임산물86% .

축산물 를 보였다11%, 3% .

대 중국 수입 시 식품군별 수입 비중은 그림 와 같다 임산물이( ) < 2-4> .對◦

농산물이 수산물이 로 각 식품군의 수입 비중이 고르게34%, 33%, 31%

높은 수준이었고 그 합이 전체의 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였다9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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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1.2.2.1

과자류의 대 중국 수출입 동향은 표 와 같다 과자류 수출은( ) < 2-5> .對◦

조사대상 품목에 한하여 년도 백만 달러까지 감소한 후 년2009 24 , 2010

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의 증가를 보였다 조사대상 식품유형33.5 38% .

중 년도 기준 비스킷 기타 베이커리제품 캔디가 백만 달러2010 , , 10

이상의 수출을 보여 비교적 높은 수출비중을 보였다.

수입의 경우 년도까지 백만 달러 내외를 보인 후 년도, 2009 28 , 2010◦

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이상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기타35.5 26% .

베이커리제품 백만 달러 캔디 백만 달러 비스킷 백만(17.9 ), (7.6 ), (7

달러 의 순이었다) .

면류1.2.2.2.

면류의 대 중국 수출입 동향은 표 과 같다 조사 대상 품목에( ) < 2-6> .對◦

한한 면류의 수출은 년도 백만 달러를 달성한 후 년도 만2008 1.6 , 2010 70

달러까지 감소 경향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국수가 만 달러 이상이었으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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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 인스턴트면의 순이었다.

수입의 경우 조사 대상 품목에 한하여 년 및 년 총 백만, 2009 2010 38◦

달러의 수입 규모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라면이 백만 달러로 비교적 수입. 28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스턴트면 백만 달러 의 순이었다(8.5 ) .

음료류1.2.2.3.

음료류의 대 중국 수출입 동향은 표 과 같다 조사 대상( ) < 2-7> .對◦

품목에 한한 음료류의 수출은 년도 백만 달러 이후 감소하여2007 2.4

년도 백만 달러 대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음료베이스 만 달러2010 1 . (75 ),

기타 음료 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25 ) .

수입의 경우 년 백만 달러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년도, 2007 7.8 2010◦

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의 증가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기타음료가19.4 12% .

백만 달러로 비교적 가장 높은 수입액을 보였고 다음으로 음료베이스17.4

만 달러 과실혼합물 만 달러 인삼음료 만 달러 의 순이었다(78 ), (51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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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1.2.2.4.

탁주 소주 포도주의 대 중국 수출입 동향은 표 과 같다, , ( ) < 2-8> .對◦

조사 대상 품목에 한한 주류의 수출은 년 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3 2008 12

점차 감소하여 년도에 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품목별로는2010 3 .

포도주와 소주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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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경우 년 백만 달러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여, 2008 7.8◦

년도에 백만 달러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소주가 약 백만 달러로2010 5.9 . 5

조사 대상 품목 중 대 중국 주류 수출 비중이 로 가장 높았으며3 ( ) 84%對

다음으로 탁주가 만 달러였다91 .

차류1.2.2.5.

차 류 중 녹차와 홍차의 대 중국 수출입 동향은 표 와( ) ( ) < 2-9>茶 對◦

같다 년도 백만 달러를 기록한 후 감소하여 년도에 백만. 2007 2.7 , 2010 1.3

달러를 보였으며 홍차 가 약 백만 달러로 대 중국 수출의( ) 1.3 ( )茶 對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수입의 경우 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년도에 만여, 2007 2010 87◦

달러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홍차 만여 달러 녹차 만388% 66 , 21

달러를 보였다.

커피류1.2.2.6.

커피류의 대 중국 수출입 동향은 표 과 같다 커피류 수출은( ) < 2-10> .對◦

년도 백만 달러를 정점으로 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이상2009 6.7 3.8 42%

감소하였다 수입은 년 약 백만 달러 이후 대폭 증가하여. 20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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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 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2010 45.8 58% .

빙과류1.2.2.7.

빙과류의 대 중국 수출입 동향은 표 과 같다 빙과류 수출은( ) < 2-11> .對◦

아이스크림이 년도에 천 달러를 기록한 후 감소하여2008 37

년도에는 수출 기록이 없다 한편 수입은 년도에 아이스크림이2010 . , 2010

만여 달러 기타 빙과가 만여 달러를 기록하였다45 , 22 .

코코아류1.2.2.8.

코코아류의 대 중국 수출입 동향은 표 와 같다 코코아류는( ) < 2-12> .對◦

수출은 년도 백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급감하여 년도 약2008 11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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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품목별로는 초콜릿 백만 달러 과 기타2 . (1.5 )

코코아 조제품의 순이었다.

수입의 경우 최근 년간 증가 경향을 보이면서 년도에 백만, 3 2010 5.3◦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조사대상 품목 중 초콜릿이 의35% . 92%

수입 비중을 보였다.

유아용조제식품류1.2.2.9.

유아용 조제식품류의 대 중국 수출입 동향은 표 과 같다( ) < 2-13> .對◦

수출은 최근 년간 만 만 달러 수준을 보였으며 수입은 년도3 25 ~28 , 2008

만 달러 이후 감소하여 년도에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26 , 2010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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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오스류1.2.2.10

간장 고추장 된장의 대 중국 수출입 동향은 표 와 같다, , ( ) < 2-14> .對◦

수출은 년도 부터 년도까지 대체로 백만 달러 내외의 수준을, 2007 2010 3

유지하였다 품목별로는 된장 백만 달러 간장 만 달러 고추장. (1.7 ), (99 ),

만 달러 의 순이었다(27 ) .

수입은 최근 년간 백만 달러 내외를 보이며 년도에 약 백만3 4 2010 4.8◦

달러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고추장 백만 달러21% . (2.3 ),

간장 백만 달러 된장 만 달러 의 순이었다(1.5 ), (92 ) .

낙농품1.2.2.11.

낙농품의 대 중국 수출입 동향은 표 와 같다 조사대상( ) < 2-15> .對◦

품목에 한하여 수출은 년도 천여 달러에서 년도에 만2009 9 2010 50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품목 중에서는 생우유가 만 달러로 수출의50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수입의 경우 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년 백만 달러로 전년, 2007 2010 8.5◦

대비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년 조제분유가 약 맥만 달러로24% . 2010 7.9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 비중이 였다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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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류1.2.2.12.

젓갈류의 대 중국 수출입 동향은 표 과 같다 수출은( ) < 2-16> . ,對◦

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년도 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2007 2010 3.1

증가하였다 수입은 최근 년간 백만 달러 이상을 유지해 오고53% . , 3 25

있으며 년도 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20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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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식품류1.2.2.13.

기타 식품류의 대 중국 수출입 동향은 표 과 같다 조미 김( ) < 2-17> .對◦

수출은 년도 백만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년도에2007 4.4 2010

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식염은 년도10 32% . 2009

만 달러 년도 만 달러를 보였다 수입은 조미 김이 년63 , 2010 33 . , 2007

이후 감소하여 년도 만 여 달러였으며 식염은 년도 백만2010 8 2010 13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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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제도2.

중국에 수입되는 식품은 수출입상품검사법에 따라 중국 세관의 심사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허가사항2.1

중국 세관에 의하면 군에 포함되는 제품 수입시, HS CODE 3302◦

자동수입허가증 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자동 수입( ) ,自動進口許可证

허가관리 화물목록 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어떠한 상황에서

신청해도 반드시 비준 발급하는 수입허가증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2.1.1 4)

년 월 일 개정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2002 4 28①

(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에 따르면 수출입 상품 검사,

부서 이하 국가상검부서라 약칭함 는 각지의 수출입 상품 검사부( ‘ ’ )

서 내에 설치하여 관할지역의 수출입 상품 검사업무를 관리한다 상.

검기구는 국가상검부서의 허가를 받으며 수출입 상품 목차 이하, (

목차라 약칭함 에 열거된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국가기술규범에서‘ ’ )

강제적으로 요구한 바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며 수입 상품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다.

단 수출입 상품 중에서 국가가 정한 검사 면제 조건에 부합한 경우- ,

수하인 또는 송하인의 신청으로 국가상검부서가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 경우 검사를 면제한다.

이 법에서 반드시 상검기구의 검사를 거치도록 정하여진 수입 상품②

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통관수속을 받아야 하는 관할

지역의 상검기구에 검사를 보고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상검기구는

반드시 국가상검부서가 정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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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증서를 구비해야 한다.

상검기구의 검사를 받도록 정해진 수출입 상품 이외의 수출입 상품③

에 대하여는 국가가 정한 바에 따라 표본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국

가상검부서는 표본 검사 결과를 공포 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표

본 검사 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수출입 화물의 수 송 하인의 검사 신청 수속을 대리하는 자는 반드( )④

시 상검기구에 등기 등록을 해야 하고 검사 신청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상검기구에 권한을 부여받은 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상검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통하여 조건에 부합된 국

내외 검사기구가 위탁한 수출입 상품 검사 감정 업무를 맡을 수 있

도록 허가한다.

상검기구는 국가상검부서가 외국의 관련 기관과 체결한 협의 사항이⑤

나 외국 관련기관의 위탁에 따라 수출입 상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품질 확인에 합격한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품질 확인표식의

사용을 허락한다.

수출입 상품의 검사신청인이 상검기구가 내린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⑥

의가 있을 경우 원 상검기구 또는 그 상급상검기구 및 국가상검( )原

부서에 재검을 신청할 수 있고 재검을 수리하는 상검기구 또는 국

가상검부서는 적시에 재검 결론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가 재검 결론

에 불복하거나 처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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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및 검사절차2.2

2.2.1 수출입 통관업무 기본절차5)

중국 세관에 예비 등록 신고① （ ）

전자 심단 전자 통관신고서 심사)② （

컴퓨터 시스템이 신고한 증명서에 대하여 간단한 수자논리검사를:

하고 심사에 통과되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전업 심단 서류③ （ ）

: 신고한 전자수치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가 통과되면 다음 단계로

가고 아닐 경우 세관에서 반출처리 한다 심사통과 시 신고. ＂ ＂

기업에서 일 내에 심사서류를 현장 부문에 제출하여 심사를１０

받아야 한다.

접수 심사④

기업에서 제출한 서면자료의 완비 여부 유효 여부 전자수치와 일: , ,

치 여부 신고서 작성의 정확성 여부 과세요건 완비 여부 등을 심, ,

사함 심사 서류로는 세관신고서 상업영수증 화물 수령 증명서. , ,

수출입합동서 대리 신고 위탁서 가격자료 분류자료( ) , , ,提运单证 ，   

및 기타 세관의 제출 요구 서류 등임

관세징수⑤

주요한 과세정보 세금영수증 및 기업 납세 후 핵심적으로 주입: ,

한 세금 영수증 등을 작성한다( )核注

검사⑥

세관에서는 수출입화물 수하인과 발하인이 세관에 신고 할 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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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상품의 분류 가격 원산지 등 이 실제와 정확히 부합되는지를( , , )

규정에 따라 검사한다．

통관⑦

상기 절차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절차를 밟:

는다.

2.2.2 수출하는 식품 생산기업 위생등록 신청절차6)

( )出口食品生産企業衛生注冊登記

대 중국 수출 식품의 생산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對◦ 《

실시조례 제 조 국가는 식품 수출 및 생산기업에32 “》 대해 위생등록

등기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에 따라 위생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청업체는 소재지 산하 검사검역국에 신청을 제출하며 관련 서류를①

제출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 위생등록신청서- 7) 부3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위생품질체계 문서-

공장구역 평면도 작업장평면도 공정흐름도 및 생산공법 핵심부분- , ,

그림자료

산하 검사검역국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완비 여부 법적 요건,②

의 부합여부에 따라 수리 또는 수리불가를 결정하며 규정에 따라

서면증빙을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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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수리 후 산하 검사검역국은 규정에 따라 평가팀을 구성하여,③

신청서류의 내용을 심사하며 신청업체의 수출식품 생산 가공 저, ,

장 조건에 대해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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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검사검역국은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 및 평가의견을 심사하고④

허가 또는 허가불가의 결정을 내린다 허가 시에는 일 이내에 위. 10

생등록증서 또는 위생 등기증서를 발급하며 허가불가 시에는 서면,

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수리일로부터 일내에 허가 또는 허가불가를 결정한다 현장심사20 (◦

평가시간은 동 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리기관이 별도 통보한다).

기타 수입검사 관련제도2.3 8)

중국의 기타 수입검사 및 관련제도2.3.1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검사 관리방법②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집중신고 관리방법③

출입국 검사검역 대리신고 관리규정④

출입국 검사검역 표지 관리방법 등⑤

식품관련 주요 정부기관 내역2.4

◦중국의 식품관련 주요 정부기관 연락처는 표 과 같다< 2-18>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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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위생제도3.

관련 법규3.1

3.1.1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9)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에 따르면(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수입식품 식품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은 중국 식품 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수입한 식품은 반드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검사

합격을 받아야 하고 세관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관련증명에,

근거하여 통과시킨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 제조업체 해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상은 반드시 중국출입국검사검역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식품안전 위험검측제도를 통해 식원성 질병 식품오염 및 식품( ) ,食源性

중의 유해요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이 법이 정하는

식품안전표준은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① 식품 식품 관련제품 중의 병원성 미생물 농약잔류물 동물용 약품, , ,

잔류 중금속 오염물질 및 기타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제한규정,

식품첨가물의 종류 사용범위 용량, ,②

③ 영유아 전용식품과 기타 특정 인원 주부식의 영양성분에 대한 요구·

식품안전 영양과 관련한 태그 로고 설명서에 대한 요구, , ,④

식품생산 경영과정에 대한 위생요구⑤

식품안전과 관련한 품질요구⑥

식품검측방법과 절차⑦

기타 식품안전표준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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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수입식품 혹은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 ,◦

첨가물 신제품의 경우 수입 업체는 국무원 위생행정관리 기구에 수입 신청,

및 관련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생행정 관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일 내에 심사하여 식품안전요구에 부합될 경우 법에60

따라 허가 증명 서류를 발급한다.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태그 설명서와 포장이 있어야 한다 태그 설명서는, . ,◦

반드시 본 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이 규정한 사항 및42 1 ~ 6 , 8 , 9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 용량 사용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 태그에는, ,

식품첨가제 문구가 기입되어야 한다“ ” .

수입한 포장 식품은 반드시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본 법 및 중국 기타 유관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식품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처를 명기해야 한다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없거나 혹은 라벨, . , ,

설명서가 본 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입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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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식품에는 라벨링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아래의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명칭 규격 순수함량 생산일자, , ,①

성분 혹은 첨가 성분표②

생산자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 ,③

유통기한④

제품표준코드번호⑤

저장조건⑥

사용한 식품첨가제의 국가표준 중 통용명칭⑦

생산허가증 번호⑧

법률 법규 혹은 식품안전표준이 필히 표기토록 한 기타 사항,⑨

특정한 보건기능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식품은 인체에 급성 차 급성, 2◦

혹은 만성 질병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태그와 설명서에는 질병예방. ,

치료기능 등의 내용이 언급되어서는 아니 되며 필히 진실하여야 하고

식용가능 대상자 식용불가 대상자 기능성분 혹은 주요성분 및 그 함량, ,

등이 표기되어야 하며 제품의 기능과 성분은 필히 태그 및 설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기타 수입위생 관련제도3.2 10)

중국의 기타 수입위생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①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②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실시세칙③

유제품 품질안전감독관리조례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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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제도4.

식품표시제도4.1

◦수입상품의 상표 심사 접수는 검사검역기구 또는 국가질검총국

( )國家質檢總局 에서 다음에 열거한 신청자료를 심사한다.

수입식품상표심사신청서- (《 )進出口食品標簽審核申請書 》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 )營業執照

식품 상표의 도안 샘플 부 식품 상표의 도안 샘플은 반드시 수입- 7 .

및 유통 시에 실제 사용되는 최종 도안이어야 한다.

◦수입식품의 경우 다음을 추가 심사 한다 제품이 생산국 지역 관할 정부의: ( )

판매허가를 획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원산지 증명.

◦모든 신청 자료는 신청업체의 공식 인장을 날인해야 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문서는 그 내용을 중문으로 번역해야 하며 각 부씩 제출하며2

담당기구와 질검총국에서 각 부씩 가진다1 .

◦질검총국은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 자료와 심사의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심사하고 일 업무일 기준 이내에 허가승인 또는 허가승인불가의13 ( )

결정을 내리며 심사 결과는 질검총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한다.

◦식품 표시 관련 중국의 기타 식품표시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11).

식품표시 관리제도①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②

수출입상품의 상표심사기준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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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제도4.2

◦포장식품 표시통칙12)에 따르면 포장식품 표시의 모든 내용은 국가 법률,

법규에 부합해야 하며 상응한 제품기준의 규정에도 부합해야 함

◦포장식품표시의 모든 내용은 분명하고 눈에 잘 보이고 오래 유지할 수, , ,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식별하고 읽기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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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정확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함, ,

모든 표시 내용은 허위 또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문자 그림,◦

등으로 식품을 소개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들이 구매한 식품을 다른 제품과

혼동하게 해서는 안된다.

의무표기내용은 식품명칭 배합원료리스트 배합원료의 정량 순 함량과, , ,◦

여과 후 남은 물질 고체물질 함량 제조자 판매자의 명칭과 주소( ) , , ,

일자표기와 보관법 설명 제품기준 번호 품질등급 등을 표기해야 하며, ,

기타 방사선 조사 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

4.3 식품 수출입 세관법13)

수출입을 허가하는 화물 입출국물품은 세관이 관세법에 의거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중국으로 수출 시 수출품에 대한 적용 관세율을 주요 식품. ,

유형별로 표 에 제시하였다<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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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입규제 관련제도4.3.1 15)

중국의 기타 세관법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②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③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④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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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의 정의1.

식품첨가물의 정의1.1

◦우리나라 식품첨가물의 정의는 식품위생법 제 조를 따른다 식품첨가물은2 .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을. · ·

살균 소독하는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중국의 경우 식품 첨가물 사용 위생 표준에 따르면 식품의 품질 색 맛, , , ,

부패를 개선하고 가공과정의 수요로 식품에 첨가하는 화학합성 혹은

천연물질을 말한다 영양강화제 식품용 향신료 사탕 중. , , Gum-based

기초제 물질 식품공업용 보조제도 포함된다, .

세계보건기구 특히 코덱스위원회(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가 식품첨가물의 규격을 책정하고(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있다.

유해물질 의 정의1.2 ( )有害物質

유해물질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유해한 화학 물질을◦

통칭하는 것으로 국내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위해 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약 중금속 유해 미생물 및" ( )" , ,危害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

중국에서 유해물질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생산조건 하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는 질병을 일으키거나 혹은 건강상태를 저하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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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형별 기준 및 규격2.

식품유형별 정의 및 분류2.1

우리나라와 중국의 식품유형별 정의 및 분류를 표 에 비교하였다< 2-22> .◦

국내 기준은 식품공전 년 과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년(2010 ) (2010 ;

유가공품에 한함 에 따르며 중국 기준은 식품별 위생표준)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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쇬쇵

쇬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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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품목별 기준 및 규격2.2

국내의 가공식품 및 식품유형별 기준 및 규격2.2.1

국내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공전 년 과 축산물가공기준 및(2010 )◦

성분규격 년 유가공품에 한함 에 따라 정리하였다(2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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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공식품 및 식품유형별 기준 및 규격2.2.2

중국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별 위생표준에 따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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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허용기준 및 금지첨가물 구축3. Data base 17)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개국의 식품첨가물 현황을 품목코드 품목명, , , 4 , ,◦

물질코드 물질명과 함께 비교 제시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

에서 식품첨가물 정보 검색을 통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FIS .

◦ 식품명의 정의 및 사용기준 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 「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호 식품의 기준( 2010-33 , 2010.5.18),」 「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호 축산물의( 2010-11 , 2010.9.10),」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 호( 2010-16 , 2010.12.17)

및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의 적용범위 식약청 첨가물 정보방(「 」

홈페이지 등을 참고로 하여 기재하였다, 201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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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내용과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의 내용이 상이할「 」

경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식품첨가물 허용량 비교 표기법에 대한 설명◦

한국<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식품첨가물의 경우 검사- :①

항목에서 제외되며 지정 외 첨가물 을 뜻함‘ ’(Negative System)

기준 없음 식품첨가물 공정서에 등재되어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②

사용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제한 없음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③

사용함에 있어 사용량에 대한 제한 기준이 없는 경우

금지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없는:④

경우

중국< >

목록 없음 국제규격을 따름 식품첨가물사용 위생표준 중화인민공화국( ) : (①

위생부 중국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 반포 실시 의; , GB 2760-2007, 2008 )

식품첨가물 목록에 없으나 국제 규격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에 한하여 제품 포장지에 식품첨가물 이름을

표시 라벨링 하면 사용 가능한 경우( )

기준 없음 식품첨가물사용위생표준에 등재되어 있고 해당 품목에 사용할:②

수 있으나 사용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제한 없음 식품첨가물사용 위생표준에 등재되어 있고 모든 식품에:③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함에 있어 양적 제한이 없는 경우

금지 식품첨가물사용위생표준 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④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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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부적합 사례조사 및 원인 분석1.

중국의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를 최근 년간 년 년 한국에서3 (2007 -2010 )◦

대 중국 수출시 부적합 사례들을 식품유형별로 정리하여 부적합( )對

원인을 분석하였다.

총 건의 부적합 사례 중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73◦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화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사례가 건으로 수출 부적합 원인의29

를 차지하였고 중국의 표시기준인 수출입식품상표관리규정 부적합으로40% ,

인한 사례가 건으로 를차지하였다 대장균수나총세균수의초과검출에27 37% .

따른 사례가 건으로 였고 기타요소가 이었다16 22% , 1% .

빵류 도넛:◦

부적합 사유 붕산 검출- :

수출국 기준 붕산 불검출- :

국내 기준 붕산 기준 없음- :

부적합 원인 국내에서는 기준이 없지만 중국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 :

되는 붕산이 검출되었으므로 화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수출업체의 국내와 수출대상국에 대한 허용첨가물의 정보가.

불확실하여 부적합 사례 발생.

면류 유탕면:◦

부적합 사유 중문 표시 부적합 총세균수 및 대장균수 초과 검출- : ,

수출국 기준 소포장 중문 표시 총세균수 이하 면 스프- : , 1,000 cfu/g ( + :

이하 대장균수 이하 면 스프50,000 cfu/g ), 30 MPN/100g ( + : 150

이하MPN/100g )

국내 기준 소포장 국문 표시 총세균수 이하 대장균수- : , 1,000,000 cfu/g ,

기준 없음 주정처리제품의 경우 음성( )

부적합 원인 국내에서는 면류는 소포장을 국문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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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소포장을 중문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부적합 판정은.

표시기준에 대한 정보부족이 원인으로 사료되며 총세균수가 초과.

검출되고 대장균수가 검출된 것은 생물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면류 제조공정 중 성형이나 포장공정에서의 재오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과자류 과자:◦

부적합 사유 함량 초과 검출 총세균수 초과- : Toluene (10 mg/m2),

검출 검출 대장균수 초과 검출 붕산검출(860 cfu/g ), ,

수출국 기준 함량 이하 총세균수 이하- : Toluene 2 mg/m2 , 750 cfu/g ,

대장균수 이하 붕산불검출30MPN/100g ,

국내 기준 총세균수 이하 밀봉제품에 한함 대장균수와- : 10,000 cfu/g ( ),

붕산은 기준 없음 빙과류의 경우 이하( 10 cfu/1mL )

부적합 원인 과자에서 함량 세균수 대장균수 붕산이 초과- : toluene , , ,

검출되었기 때문에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은 국내에서는 지정 외 첨가물이므로 사용이. Toluene

불허하고 중국에서는 함량이toluene 2 mg/m
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수출업체의 국내와 수출 대상국에 대한 허용첨가물의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미비했기 때문에 부적합 사례가 발생.

과자류 초코파이 껌 카라멜: , ,◦

부적합 사유 상표 불합격- :

수출국 기준 수출입식품상표관리규정- :

국내 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

부적합 원인 중국은 수출입식품상표관리규정에 따라 상표를- :

표시하여야 하지만 수출업체의 수출대상국에 대한 라벨링의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미비했기 때문에 부적합 사례 발생.

빙과류 아이스크림:◦

부적합 사유 대장균수 초과 검출 상표 불합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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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기준 대장균수 이하 수출입식품상표관리규정- : 100 MPN/100g ,

국내 기준 대장균수 이하 식품등의 표시기준- : 10 cfu/1mL ,

부적합 원인 아이스크림에서 대장균수가 초과 검출되어 생물학적- :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아이스크림은 온도에 민감하여

미생물이 쉽게 번식할 수 있고 제조시 비위생적인 환경 또는

포장공정에서 재오염 되기도 하고 중국으로 수출시 시간이 지체되었을

경우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초콜릿:◦

부적합 사유 총세균수 검출 동 함량 초과 검출- : , .

수출국 기준 총세균수 불검출 동 함량 이하- : , 15 mg/kg

국내 기준 총세균수 이하 검출 밀봉제품에 한함 동- : 10,000 cfu/g ( ),

기준 없음

부적합 원인 초콜릿에서 총세균수가 초과 검출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적- :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초콜릿에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 우 세균이 번식을 하지 못하지만 다른 식품에 의해

교차 오염이 되거나 온도 및 습도가 높은 곳에 보관할 경우 세균이

발생할 수 있다 제조공정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이거나 포장으로 인한.

재오염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거나 중국으로 수출,

시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초콜릿은 국내에서는 동 함량에 대한 기준이 없지만 중국에서는

이하 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화학적 요인의 부적합 사례가 발생15mg/kg

특수용도식품 영아용 조제분유:◦

부적합 사유 단백질 함량 미달 상표 불합격- : ,

수출국 기준 단백질 함량 이상 수출입식품상표관리규정- : 18 g/100g ,

국내 기준 단백질 함량 식품등의 표시기준- : 1.8~4.0 g/100kcal,

부적합 원인 영아용 조제식이 단백질 함량 미달이라는 이유로 부적합- :

판정을 받았다 중국은 단백질 함량이 에 이상이어야 하는. 100 g 18 g

반면 국내는 에 이어야 하므로 국내와 중국의 기준이, 100kcal 1.8~4.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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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출대상국에 대한 허용첨가물의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미비했기 때문에 부적합 발생.

음료류 유자차 커피음료 무알콜음료 알로에음료 탄산음료 유산균: , , , , ,◦

부적합 사유-

상표 불합격 중문 표시 부적합- ,

생물학적 요인 총세균수 초과 검출- :

이화학적 요인 검출- : Calcium lactate, Benzoic acid

기타 유통기한 초과- :

수출국 기준 수출입식품상표관리규정 불검출- : , Calcium lactate ,

총세균수 이하 이하 소포장 중문500cfu/mL , Benzoic acid 0.2g/kg ,

표시

국내 기준 식품용 표시기준 허용 허용량 제한 없음- : , Calcium lactate ( ),

총세균수 이하 이하 소포장 국문100,000cfu/g , Benzoic acid 0.6g/kg ,

표시

부적합 원인 함량의 초과 검출은 화학적- : calcium lactate, Benzoic acid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은 국내 허용이 가능Calcium lactate

하지만 중국에서는 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 는. Benzoic acid

허용첨가물의 정보 부족으로 부적합 사례가 발생.

알로에 음료에서 총세균수 함량이 초과 검출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음료류 유산균음료:◦

부적합 사유 유통기한 경과- :

수출국 기준 유통기한 이내 판매- :

국내 기준 유통기한 이내 판매- :

부적합 원인 중국으로 수출한 유산균음료가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기- :

때문에 생물 학적 화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수출할 당시에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으로 수출 시

시간이 지체되었거나 통관 시간이 길어지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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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시에는 유통기한이 지났을 것으로 사료 됨.

음료류 과채음료:◦

부적합 사유 총세균수 초과 검출- :

수출국 기준 총세균수 이하- : 100cfu/mL

국내 기준 총세균수 이하- : 100cfu/g

부적합 원인 과채 음료에서 총세균수 함량이 초과 검출되었기 때문에- :

생물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음료류에는 당분.․

및 기타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유되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또한 가공 시 환경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거나 포장 불량.

등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거나 중국으로 수출 시,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음료류 혼합음료:◦

부적합 사유 및 검출- : Sorbitol Magnesium chloride

수출국 기준 및 불검출- : Sorbitol Magnesium chloride

국내 기준 및 허용 허용량 제한 없음- : Sorbitol Magnesium chloride ( )

부적합 원인 중국에 수출한 혼합 음료에서 및- : sorbitol magnesium

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화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chloride

볼 수 있다 는 국내에서는 이하 중국에서는. Benzoic acid 0.6g/kg ,

이하로 검출되어야 한다 이는 수출업체의 국내와 수출대상국에0.2g/kg .

대한 허용첨가물의 정보 부족으로 부적합 발생

다류 차:◦

부적합 사유 상표 불합격- :

수출국 기준 수출입식품상표관리규정- :

국내 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

부적합 원인 차의 상표가 불합격이라는 이유로 수출 부적합 판정을- :

받았다 중국의 경우 수출입식품상표관리규정을 따라야 하나.

수출대상국에 대한 라벨링의 정보 부족으로 부적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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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뽕잎차:◦

부적합 사유 납 검출 동 검출 함량 초과 검출- : (1.67mg/kg ), (7.92mg/kg )

수출국 기준 납 함량 이하 동 함량 이하- : 0.3mg/L , 5mg/L

국내 기준 납 함량 이하 동 함량 기준 없음- : 5mg/kg ,

부적합 원인 혼합 다류에서 납과 동 함량이 초과로 검출되었기 때문에- :

화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납 허용량이.

이하인 반면 국내에서는 이하로 검출되어야 한다 또한0.3mg/L 5mg/kg .

동의 허용량은 중국은 이하지만 국내에서는 동 함량에 대한5mg/L

기준이 없다 이러한 양국의 상이한 기준에 대한 수출대상국의 정보.

부족으로 부적합 발생.

다류 갈매나무잎 차:◦

부적합 사유 납 함량 초과 검출- :

수출국 기준 납 함량 이하- : 0.3 mg/L

국내 기준 납 함량 이하- : 2.0 mg/kg

부적합 원인 혼합 다류에서 납 함량이 초과로 검출되었기 때문에- :

화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중국은 납 허용량이 0.3 mg/L

이하인 반면 국내에서는 이하로 검출되어야 한다 이러한2.0 mg/kg .

양국의 상이한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적합 발생.

다류 화천 고려홍삼차:◦

부적합 사유 비소 함량 초과 검출- :

수출국 기준 비소 함량 이하 검출- : 0.2 mg/L

국내 기준 비소 기준 없음- :

부적합 원인 중국에 수출한 혼합 다류에서 비소 함량이 초과로- :

검출되었기 때문에 화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비소 허용량이 이하 이며 반면 국내에서는 기준이0.2 mg/L

없다 이러한 양국의 상이한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적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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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생강차:◦

부적합 사유 총세균수 초과 검출- :

수출국 기준 총세균수 이하- : 100 cfu/mL

국내 기준 총세균수 이하- : 100 cfu/mL

부적합 원인 중국에 수출한 다류에서 총세균수 함량이 초과 검출되었기- :

때문에 생물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가공 시.

환경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거나 포장공정의 재오염 등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거나 중국으로 수출 시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류 대추차:◦

부적합 사유 함량 초과 검출- : Sulfur dioxide

수출국 기준 함량 이하- : Sulfur dioxide 10mg/kg

국내 기준 기준 없음- : Sulfur dioxide

부적합 원인 혼합 다류에서 함량이 초과로 검출되었기- : Sulfur dioxide

때문에 화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은. sulfur

허용량이 이하인 반면 국내에서는 에dioxide 10mg/L sulfur dioxide

대한 기준이 없다 이러한 양국 의 상이한 기준 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적합 발생.

다류 녹차:◦

부적합 사유 무기비소 함량 초과 검출- :

수출국 기준 무기비소 함량 이하- : 1.5mg/kg

국내 기준 비소 기준 없음- :

부적합 원인 혼합 다류에서 무기비소 함량이 초과로 검출되었기 때문에- :

화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무기비소.

허용량이 이하인 반면 국내에서는 기준이 없다 이러한 양국의1.5mg/kg .

상이한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적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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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류 까나리액젓:◦

부적합 사유 총세균수 초과 검출- :

수출국 기준 총세균수 이하- : 8,000cfu/g

국내 기준 총세균수 기준 없음- :

부적합 원인 중국에 수출한 젓갈류에서 총세균수 함량이 초과- :

검출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젓갈류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보통 세균의 경우 번식할 수 없지만

호염균의 경우 번식이 가능하다 가공 시 환경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거나 포장이 불량 또는 봉합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공기

중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성되었거나 중국으로 수출 시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젓갈류 멸치액젓:◦

부적합 사유 무기비소 함량 초과 검출- :

수출국 기준 무기비소 함량 이하- : 5mg/kg

국내 기준 비소 기준 없음- :

부적합 원인 중국에 수출한 혼합 젓갈류에서 무기비소 함량이 초과로- :

검출되었기 때문에 화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무기비소 허용량이 이하인 반면 국내에서는 기준이5mg/kg

없다 이러한 양국의 상이한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적합 발생. .

젓갈류 액젓:◦

부적합 사유 비소 함량 초과 검출- :

수출국 기준 비소 함량 이하- : 0.5mg/kg

국내 기준 비소 기준 없음- :

부적합 원인 중국에 수출한 젓갈류에서 총 비소 함량이 초과로- :

검출되었기 때문에 화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비소 허용량이 이하인 반면 국내에서는 기준이 없다0.5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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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국의 상이한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적합 발생.

젓갈류 액젓:◦

부적합 사유 총세균수 초과 검출- :

수출국 기준 총세균수 이하- : 8,000cfu/g

국내 기준 총세균수 기준 없음- :

부적합 원인 중국에 수출한 젓갈류에서 총세균수 함량이 초과- :

검출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젓갈류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보통 세균의 경우 번식할 수 없지만

호염균의 경우 번식이 가능하다 또한 가공 시 환경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거나 포장이 불량 또는 봉합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공기

중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거나 중국으로 수출 시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타식품 조미김:◦

부적합 사유 비소 함량 초과 검출- :

수출국 기준 비소 함량 이하- : 0.5mg/kg

국내 기준 비소 기준 없음- :

부적합 원인 중국에 수출한 기타식품에서 비소 함량이 초과로- :

검출되었기 때문에 화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비소 허용량이 이하 이며 반면 국내에서는 기준이0.5mg/kg

없다 이러한 양국의 상이한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적합 발생. .

기타식품 김 조미김: ,◦

부적합 사유 총세균수 초과 검출- :

수출국 기준 총세균수 이하- : 30,000cfu/g

국내 기준 총세균수 기준 없음- :

부적합 원인 기타식품에서 총세균수 함량이 초과 검출되었기 때문에- :

생물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가공 시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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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으로 관리되거나 포장이 불량 또는 봉합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수분이 김에 흡수되어 공기 중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거나 중국으로 수출 시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장류 된장:◦

부적합 사유 함량 초과 검출 상표 불합격- : Sorbic acid ,

수출국 기준 함량 이하 수출입식품상표관리규정- : Sorbic acid 0.5g/kg ,

국내 기준 함량 이하 식품용 표시기준- : Sorbic acid 1.0g/kg ,

부적합 원인 장류에서 함량이 초과로 검출되었기 때문에- : Sorbic acid

화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은. sorbic acid

허용량이 이하 이며 반면 국내에서는 이하이다 이러한0.5g/kg 1.0g/kg .

양국의 상이한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적합 발생.

주류 주류 인삼 홍삼 산딸기 사과 국화 과실 소주: ( , , , , , ),◦

부적합 사유 망간 함량 초과 검출 검출 상표 불합격- : (10.02mg/L ),

수출국 기준 망간 함량 이하 수출입식품상표관리규정- : 2.0mg/L ,

국내 기준 망간 기준 없음 식품등의 표시기준- : ,

부적합 원인 중국에 수출한 장류에서 망간 함량이 초과로 검출되었기- :

때문에 화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망간.

허용량이 이하인 반면 국내에서는 기준이 없다 이러한 양국의2.0mg/L .

상이한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적합 발생.

주류 막걸리 홍삼 등: ( )◦

부적합 사유 망간 함량 초과 검출 검출 총세균수 초과- : , Sulfur dioxide ,

검출

수출국 기준 망간 함량 이하 불검출 총세균수- : 2mg/L , Sulfur dioxide ,

이하50cfu/mL

국내 기준 망간 및 총세균수 살균제품은 진균수 음성 기준 없음- : ( ) ,

이하Sulfur dioxide 0.030g/kg



주요수출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94 Copyright by aT All Rights Reserved

부적합 원인-

중국에 수출한 주류에서 망간과 함량이 초과로- Sulfur dioxide

검출되었기 때문에 화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망간 허용량이 이하 은 불검출인 반면2.0mg/L , Sulfur dioxide

국내에서는 기준이 없음 이러한 양국의 상이한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적합 발생.

총세균수 함량이 초과 검출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적 유해요소로 인한-

부적합 사례로 볼 수 있다 주류에는 당분 및 기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또한.

가공 시 환경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거나 포장이 불량 또는 봉합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공기 중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거나 중국으로 수출 시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유가공품 치즈 버터: ,◦

부적합 사유 상표 불합격- :

수출국 기준 수출입식품상표관리규정- :

국내 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

부적합 원인 유가공품의 상표가 불합격이라는 이유로 수출 부적합- :

판정을 받았다 중국의 경우 수출입식품상표관리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수출업체의 국내와 수출대상국에 대한 라벨링의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미비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고 사료됨.

우유류 우유 커피우유 바나나우유: , ,◦

부적합 사유 유통기한 경과 단백질 함량 미달 검출- : , , Progesterone

수출국 기준 유통기한 이내 판매 단백질 함량 이상- : , 1.0% ,

불검출Progesterone

국내 기준 유통기한 이내 판매 단백질 함량 기준 없음- : , , Progesterone

부적합 원인 우유가 유통기한이 경과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있었고- :

이는 중국으로 수출 시 시간이 지체되었거나 통관 시간이 길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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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 때문으로 여겨지며 커피우유의 단백질 함량과

은 기준의 상이함에 따른 것으로 양국의 상이한 기준에Progesterone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적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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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조사1.

◦중국에서의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조사한 결과 표 유독 화학물질( 2-27), ,

중금속 등 독성 물질이 함유된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이른바 가짜 식품의,

제조 및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멜라민 분유 파동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기 전에 연이어 일어나는 식품 안전관련 사건들은 현재 우리나라,

식탁이 중국 식품에 의존도가 높음을 감안하면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며,

수출 대상국인 중국이 국내 수출 기업에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엄격한 수입

검사 및 규제 시스템의 가동이 필요할 것이며 관계 당국자 간의 협의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상호 교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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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유의사항1.

중국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식품 관련 법규와 제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공식품의 안전성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점을 가볍게 여겨 규격에 맞지 않거나 질이 낮은 제품을,◦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할 우려가 없지 않으며 이는 결국 대 중국 수출시, ( )對

부적합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국내 수출 기업에서는 품질경영시스템 시스템, (ISO), HACCP ,◦

시스템 등에 의한 생산 및 품질관리로써 수출 식품의 위생 관련 위험GMP

요인을 사전에 제거 방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수출식품에, ,

대한 중국 내 기준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수입국 기준에 적합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수출 시 부적합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이 될 것이다.

중국내 수입 관련 담당자는 수출시 가장 안전한 통관방법에 대한 노하우는◦

제품을 수출할 중국기업을 통해 현지의 해당 통관기관의 정보수집을

요청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할 정도로 통관처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내 수입식품의 품질은 비교적 좋지만 약 가 수입식품의30%◦

표시라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불합격인 경우가 발생하므로 특히,

중문라벨미표기 간체자중문미표기 식용방법미표기 규정용어 및, , ,

법정계량단위 미표기 수입업체 대리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명칭과 주소, ,

미표기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 등 미표기가 주요 원인이므로 유의하여야, ,

한다.



주요수출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112 Copyright by aT All Rights Reserved

첨가물 관련2. Q&A19)

Q1. 생산허가증의 번호는 와 로 시작하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까QS XK ?

식품첨가물이 취득하는 증서는 모두 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XK ?

A. 질검총국에서 발행한 식품용 향신료는 로 시작하고 식품첨가물은QS XK

번호로 시작합니다.

Q2. 새로 생긴 기업에서는 국가표준 식품첨가물GB 15961-2005 ≪

에 의하여 식품첨가물 생산허가증을 신청할monascus color( )红曲红 ≫

수 있습니까?

A. 식품첨가물 는 이미 생산허가관리를 실시하고monascus color( )红曲红

있습니다 식품첨가물 에. GB 15961-2005 monascus color( )红曲红≪ ≫

의하여 생산허가증을 신청하여 생산할 수 있습니다.

Q3. 를 음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그 기준은Carmine Cochineal ?

무엇입니까?

A. 중국 식품첨가물사용 위생표준 에서 이GB 2760 Carmine Cochineal≪ ≫

착색제로서 사용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과일야채 과육 음료 탄산음료 풍미음료 중 제한적으로 첨가할 수 있고( ) , ,

과일야채 과육 음료 중 첨가 제한량은 입니다( ) 0.1g/kg .

Q4. 식품첨가물 라벨링 내용에 관하여 통일된 규정이 있습니까?

A. 식품안전법 제 조 및 식품첨가물 생산 감독 관리규정 총국령47 (≪ ≫ ≪ ≫

호 제 조에서 식품첨가물 및 설명서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127 ) 38 .

Q5. 중국에서 분유 아이스크림 커피가루, Vegetable fat powder( ), , ,植脂末

커피빈 등 상품이 공장에서 나올 때 해당부문 혹은 공장에서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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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판매할 수 있습니까?

A. 식품안전법 제 조에서는 식품검사에 의하여 명확한 규정이38≪ ≫

있습니다 첨가물과 식품관련 상품의 생산자는 식품안전법표준에,

의하여 생산한 식품 식품첨가물과 식품해당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합격 후에 공장에서 나와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Q6. 식품 첨가물의 사용 기준은 어떤 법에 의거해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의 표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GB 2760-2007

합니다.

Q7. 상해제비집 에서 고 함량 아질산염이 검출되었습니다(bird’s nest) .

그렇다면 제비집에 잔류할 수 있는 아질산염 함량은 어느 표준에

의거하는 것입니까?

A. 제비집은 약용으로도 사용되고 식품으로도 사용되는 상품입니다.

수입식품은 식품안전법 및 실시조례 출입경동식물검사법 및,≪ ≫ ≪ ≫

실시조례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실시조례 등 법률규정의 요구를, ≪ ≫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품이 항구에 도착하였을때 항구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합니다 국가 식품첨가물 사용 표준에 의하면 제비집 중.

아질산염은 검출되여서는 안됩니다.

Q8. 수입식품 라벨링에 표기한 생산 날짜와 수입위생증명서에 표기한 생산

날짜가 차이가 날 때 해당 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A. 생산 날짜 문제는 식품위생증명서류를 발급한 단위와 연락하도록 하며

질검총국 위생부에서 통일적으로 발포한 수입식품 식품첨가물 검사, ,≪

해당 사용표준 문제에 관한 공고 년 제 호 제 조 규정에(2009 72 ) 2≫

의하여 발포한 날부터 식품안전법 실시 전 이미 수입기록은≪ ≫

존재했지만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식품 식품첨가물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이 발표 실시 전 원 수입기록의 지정한. ( )原

표준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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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우리 회사는 중국회사와 합동계약을 하여 수산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는 가공 중 주성분이 무수초산나트륨인 조정제를, pH

첨가할 수 있습니까?

A. 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 위생표준 에 의하면 무수초산(GB 2760)≪ ≫

나트륨은 수산가공품에 사용할 수 없어서 수입할 수 없습니다.

Q10. 다른 국가에서 중국으로 찻잎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 찻잎의

검사검역표준은 무엇입니까?

A. 우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조 규정에 의하면 수입 찻잎은62 ,≪ ≫

중국 검사검역표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국가질검총국 홈페지에서.

수입식품 식품첨가물 검사 해당 사용표준 문제에 관한 공고,≪ ≫

년 제 호 를 다운하여 검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2009 72 ) .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 ≪

출입경 동식물검사법 및 실시조례 등 해당법률 규정에 의하면 찻잎은≫

중국의 법정검사상품이고 수입할 때 중국 기술규범에 의하여 강제로,

수입검사와 검역을 해야 합니다 검사에 합격한 상품은.

출입경검사검역기구에서 위생증서를 발급하여 통관시킵니다.

Q11. 전복통조림을 수입할 때의 검사표준은 무엇입니까?

A. 전복통조림을 수입할 때 중국 식품위생표준 식품첨가물 사용≪

위생표준 식품 중 오염물 제한량 어류(GB 2760), (GB 2762),≫ ≪ ≫ ≪

통조림 위생표준 의 해당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GB 14939) .≫

Q12. 우리 회사는 사탕을 제조하는데 만니톨을 첨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

만니톨은 년도에 첨가물 표준에 새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신청2007

제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생산자격은. QS

없으나 위생허가증이 있는데 만니톨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식품첨가물 위생표준 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첨가물(GB 2760-2007)≫

의 사용범위는 사탕류입니다 위생허가증은 유효기한 내에는D-mannitol .



제 장Ⅱ

Copyright by aT All Rights Reserved 115

유효합니다.

Q13. 한국 식품 첨가물은 여개가 되는데 중국 식품첨가물은 위생표준을600

기준으로 했을 때 여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입니까200 . ?

A. 중국 식품첨가물 위생표준에 첨가물 외에도 향신료 방부제 등 다른,

것들이 있는데 첨가물로만 볼 때 지금 중국에서 허용하는 첨가물은,

여 가지가 전부입니다200 .

Q14. 중국과 한국 첨가물을 대조하여 볼 때 그 종류가 다른 것도 있는데,

한국식품을 가공할 때 첨가하여야 하는 첨가물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으면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A. 식품을 수입할 때 중국 첨가물 공전에 존재하지 않은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으면 국제표준을 참고해야 하며 수입식품 라벨링에 그 첨가물명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Q15. 식품 수출시 중국세관에서 검사해야할 항목과 해당 법률 및 법규는

무엇입니까?

A. 부적합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은 라벨링 오류입니다 라벨링.

오류가 피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전

조사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항목은 미생물 검출량입니다 수출 전 검사에서는 그 함량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송 중 포장재료와 반응을 하거나 손상으로 인하여 미생물

함량이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중국 측에서 주로.

검사하는 것은 라벨링 포장 함량 유해물질 등입니다 그러므로, , , .

증명서류를 소지하여야 하고 랜덤 검사를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Q16. 당뇨병 고혈압 같은 질병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식품첨가물이,

존재합니까?

A. 현재 중국 측에서는 이것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지금 연구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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